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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약요약요약 

 

 원자력법에 의하면 국내 모든 가동원전은 10 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이행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기술기준에 따라 가동원전 설비를 내진검증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요구하는 손익평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편익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내진검증 대체기법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원전선진국들은 다양한 평가절차를 개발하여 자국의 가동원전에 성

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고에서는 기술기준 변화에 따라 국내 

원전을 분류하고, 내진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기존 방법론을 검토함으로써 주기적 

내진검증 재평가에 적용될 평가절차를 제시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Korean nuclear code requires periodic safety review 

every 10 years sould be perform for operating reactor. However 

seismic qualification of equipment in operating plants based on 

current licensing basis may be too much expensive as well as 

impractical. Thus alternate procedure to achieve the goal of seismic 

qualification in operating plant need to be developed. In this paper, 

several methods used for seismic evaluation in operating plants are 

reviewed and recommended procedure of seismic qualification for 

periodic seismic qualification. 

 

약어약어약어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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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 Atomic Energy Council, 원자력에너지위원회 

CDFM Conservative Deterministic Failure Margin, 결정론적 파손내력평

가법 

SPSA Seismic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확률론적 지진안전성분

석법 

SPRA Seismic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확률론적 지진위험도분석

법 

SFA Seismic Fragility Analysis, 지진취약도분석법 

SMA Seismic Margin Assessment, 내진여유도평가법 

GIP Generic Implementation Procedure, 일반수행절차 

SSMRP Seismic Safety Margin Research Program 

SQUG Seismic Qualification Utility Group, 내진검증 사업자 협의회 

GSI Generic Safety Issue, 일반안전항목 

USI Unresolved Safety Issue, 미해결안전항목 

 

 

1. 서론서론서론서론 

 

원전의 안전규제정책은 개별 국가의 실정을 반영하여 수립되므로 국가마다 상이한 규제

정책이 시행된다. 미국의 경우, 신규 원전에 대해 40 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지만, 동

시에 GSI 및 USI 를 통하여 가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현안을 다루고 있다. 유럽의 각국

은 운영허가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를 활용하여 계속운전 여부

를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운영허가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10년 단위의 주기적평가를 통하여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최종 결과는 대상 원전이 향후 10 년간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개별원전이 새로운 인허가기반을 보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새로운 인허가기반에 따라 기

존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개정이 예상되며 이러한 개정 인허가기반은 또 다시 향후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 주기적안전성평가의 근간이 되는 대표적인 해외 문헌은 IAEA Safety Series No. 

50-SG-O12 이다. 이 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활용될 구체적인 수행 절차가 없는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기존 설계 절차상에 내재된 과도한 보

수성을 인정하고, 개별 설비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방안으로서, 최신기술의 사용을 권장

하고 있다. 

 

2. 국내국내국내국내 가동원전가동원전가동원전가동원전 실태실태실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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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년대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가 가동될 당시에 원전의 내진설계 규정은 일반 산업체

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기술적 차이점이 없었다. 세계 최초로 내진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시행한 국가는 일본이었다. 비록 당시의 내진설계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

이었지만,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최초로 캘리포니아 도로교통국이 편찬한 CAL-TRAN

에 내진설계편을 수록하였다. 

 

1961 년 동경에서 열린 세계지진학회에서 미국의 Housner 박사는 동적거동을 반영한 

내진설계를 주창하였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현행의 내진설계 개념이 정립될 

수 있었다. 이 개념을 토대로, 미국 원자력에너지위원회(AEC)는 1963 년에 원전 내진

설계의 지침이 되는 TID-7024 를 발행하였다. TID-7024 는 국내 고리 1 호기 원전의 

내진설계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후 1971 년, 미국 샌페르난도 지진을 계기로 원전 시설물에 대한 내진 안전성에 관심

을 가지게 되었고, 1975 년에는 표준심사지침 3.7 절 (SRP, Standard Review Plan 

3.7)을 발행함과 동시에 기기 내진검증 규준인 IEEE 344-71 을 대폭 개정한 IEEE 

344-75 가 출간되었다. 1977 년에는 USI A-40 을 설정하여, 내진설계와 관련된 항목

들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 프로그램인 SSMRP 가 착수되어 이후 7년간에 걸쳐 수행되었다. 

당시의 SSMRP 연구 결과는 현재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연구를 토대로 

1989 년도에는 표준심사지침 (SRP, Standard Review Plan 3.7 개정번호 2)의 개

정판이 발행되었다. 이 개정판이 최초 적용된 원전이 울진 3,4호기이다. 

 

국내 원전은 상기의 내진설계 기술의 변천에 따라 총 3 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 기 

원전에는 고리 1호기, 고리 2호기가 해당되며, 1975년 내진설계기술이 확립되기 이전

의 원전들로서 USI A-46 적용대상 원전이다. 제 2 기 원전은 고리 3,4 호기부터 영광 

3,4호기가 해당되며 USI A-40적용대상 원전이다. 제 3 기 원전은 울진 3,4호기 이후

의 가동원전으로서 장기 국책과제인 SSMRP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된 내진설계 기준이 적

용된 원전이다. 적용된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안전 여유도는 달라지고, 그 평가기법도 달

라져야 하므로 국내 원전을 분류하는 것은 주기적 내진검증 재평가의 허용기준의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제 1기 원전 

 

1981 년, 미국 NRC 는 가동원전의 내진검증과 관련하여 A 등급에 해당하는 46 번째 미

해결안전항목을 제기하였다 (USI A-46). 이 미해결안전항목의 해결이 요구되는 원전은 

1975 년 내진검증요건이 확립되기 전에 설계 및 건설된 발전소들로서 규제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인허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전이 해당된다. 미국에는 약 70 여기가 가

동 중에 있으며 최소한도의 내진설계요건에서부터 IEEE 344-71 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내진검증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IEEE 344 는 내진범주 I 등급 기기의 내진검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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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준으로서 1971 년 샌페르난도 지진 이후, 지진현상에 대한 연구 및 이해가 증진됨에 

따라 1975 년도판에서 획기적인 수정이 가해졌고 이후 일부 규정의 변경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동 중인 노후원전 기기에 대해서 IEEE 344-75 의 내진검증 절차에 

따라 내진검증을 재시행하는 데에는 방사능 오염문제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에 USI A-46 의 해결을 위하여 SQUG 는 기존의 내진검증절차와는 전혀 다른 방법의 

내진적합성 평가법인 GIP 를 개발하였다. 현재 GIP 방법에 따른 내진적합성평가법은 노

후원전에 대한 내진검증의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리 1 호기 및 

고리 2호기가 이 부류에 해당된다.  

 

제 2기 원전 

 

1989 년도판 표준심사지침 3.7 의 개정 전에 설계된 원전으로서 USI A-40 적용대상 원

전군이며 고리 3,4 호기, 영광 1,2 호기, 울진 1,2 호기, 영광 3,4 호기가 이 부류에 

해당된다. USI A-40 에서 다루어진 주요 항목은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 파워스펙

트럼밀도 요건, 그리고 옥외저장조의 내진설계법 등이다. 국내 부지는 암반 부지로서 지

반-구조물 상호작용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파워스펙트럼밀도함수 요건 

및 옥외저장조 설계법은 각각 층응답스펙트럼 및 옥외저장조 설계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현행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개별 설비

마다 내진검증조치기록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내진검증 조치기록의 보유상태

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내진검증조치기록의 재생산이 중요한 인허가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기 원전 

 

1989 년도판 표준심사지침 3.7 의 개정판에 따라 설계된 원전으로서 울진 3,4 호기 이

후의 표준 원전이 포함된다. 이들 원전은 현재 최신의 내진설계기준을 적용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련 기기의 모든 내진검증조치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특별한 내진현안은 없다.  

 

3. 가동원전가동원전가동원전가동원전 내진평가내진평가내진평가내진평가 절차절차절차절차 

 

가동원전의 내진평가기법은 내진적합성평가법, 내진여유도평가법, 그리고 확률론적 지진

위험도분석법이 있다. 각 기법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내진적합성평가 절차 

 

내진적합성평가법은 기기별 내진적합성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기기의 항목별 비교를 통

한 선별평가법으로서, 선별과정에서 선별 제거된 (screened-out) 기기는 내진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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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선별제거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기기는 예외기기로 

분류된다. 내진적합성평가법에서 제시하는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허가기반 지진 결정 

평가대상 기기 선정 

현장조사 

내력평가  

예외기기 내진보강 

 

원칙적으로 평가에 사용되는 지진은 인허가기반에서 정의한 지진동이다. 평가대상 기기

는 고온정지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고, 고온정지조건을 72 시간이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설비가 포함된다. 이 기법의 주요 특징은 현장조사와 내력평가가 현장에서 동시에 이루

어진다는 점이다. 현장조사 및 내력평가를 통하여 내진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설비는 

예외기기로 분류되며, 적절한 내진보강을 통하여 인허가 기반을 개정하게 된다. 다음은 

기기의 내진적합성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가) 기기 내력과 지진하중의 비교 평가 

 

첫 번째 선별 절차로서 기기 내력과 지진하중을 비교하는 절차이다. 사용된 입력지진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즉 지반응답 비교 방식과 층응답 비교 방식으로 구분된다. 

다음은 각 방법의 제한 사항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1) 지반응답 비교방식 (방법 A)의 제한사항 : 지반응답 비교방식은 지반응답스펙트럼을 

기기내력을 표현하는 한계스펙트럼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평가 

대상 설비가 부지 정지면으로부터 40 ft 이하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평가 대상 설비

의 최저 진동수가 8Hz 이상이어야 한다. 40 ft 제한 조건은 수집된 경험 데이터의 표

본 한계에 의한 제한 사항이며, 8Hz 제한조건은 이 진동수 이하의 구간에서 설비의 응

답 특성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기 설비와 같이 판넬 모드가 존재하

는 경우, 이 방법의 적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 층응답 비교방식 (방법 B)의 제한 사항 : 층응답 비교방식은 층응답스펙트럼을 레퍼

런스 스펙트럼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층응답 비교방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기와 같

은 제한사항은 없다.  

 

(나) 데이터베이스 기기 유사성 평가 

 

기기 데이터베이스는 지진경험 데이터베이스와 시험검증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며 각 데

이터베이스는 성공데이터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제조항(caveat)은 개개의 기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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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그 내진적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대표하는 포함규칙 (inclusion 

rule)과 배제규칙 (exclusion rule)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현재 20 개 기기 종별에 

대한 Caveat 이 확립되어 있다. 평가하고자 하는 기기의 동특성이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된 기기의 동특성과 유사할 경우, 해당 기기는 내진적합성에 필요한 요건 중의 하나

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20 개 기기 종별에 포함되지 않은 기기는 데이

터베이스를 적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상세 평가가 요구된다.  

 

(다) 정착단 적합성 평가 

 

정착단에 대한 내진적합성평가는 장비를 이용한 검사(inspection), 역학적 해석 그리

고 평가자의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기기 정착단의 내진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는 정착단 설치상태 검사, 정착단 내력 결정, 요구지진력 결정, 요구지진력과 정착

단 내력 비교 등의 절차로 구성된다. 

 

(라) 공간적 간섭 평가 

 

지진동이 유발하는 현상 중의 하나는 공간적 간섭문제이다. 평가 대상 기기 상호간의 간

섭 사항 혹은 평가대상 기기에 인접한 설비와의 간섭 사항 등을 평가한다. 주로 인접 설

비간의 과도한 횡변위가 간섭문제를 유발하므로 설비의 동특성이 변위 증폭구간에 존재

하는 경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지지된 경간이 지나치게 긴 배관계나 진자 거

동을 유발하는 케이블트레이 등이 주요 관찰 대상이 된다. 때때로 설비의 최대 횡변위를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관련 데이터를 취득하여 상세 평가를 수행한다. 최

종 선별기준은 인접 기기, 계통, 구조물의 부적절한 간섭에 의한 기기의 안전정지 기능

의 상실 여부이다.  

 

확률론적 지진위험도분석 절차 

 

확률론적 지진위험도평가에서 사용되는 입력지진은 설계지진 혹은 평가기준지진보다 훨

씬 높은 수준의 지진까지도 포함한다. 본 평가의 최종 결과는 노심손상빈도로 나타나며 

노심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건수목과 고장수목을 구성한다. 고려되어

야 할 기기의 범위는 인허가 기반에서 제시하는 안전관련 기준에 관계없이 노심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설비이다. 덧붙여 배터리 방전 등과 같이 지진과 무관한 파손이

나 부적절한 운전원 행위 등은 노심손상빈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들의 경우도 고

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확률론적 지진위험도분석법에서는 평가대상 기기에 대한 명시적인 선별기준 및 현장조사 

절차가 없다. 다만, 내진여유도평가법에서 제시하는 선별기준 및 현장조사 절차를 원용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확률론적 지진위험도분석에서는 선별기준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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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진보다 훌씬 높은 수준의 지진까지 고려하므로 설비의 선별에 각별한 주의가 필

요하다.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제거되지 않는 설비는 모두 예외기기로 분류되며, 이 기기들은 상

세한 평가를 통하여 지진취약도 값을 계산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관점에서 모든 평가 대상 설비는 적절한 설계 요건에 충실하게 시공되었다고 

가정하므로 최소 내력을 가진 설비의 추출과 그 설비의 지진취약도 값의 도출이 중요하

다. 주요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지진재해도 분석 

기기 및 구조물 응답해석 

설비별 지진취약도 분석 

발전소 계통 및 사고추이 해석 

노심손상빈도 도출 

 

확률론적 지진위험도분석법은 단일 위험도 (예를 들면, 지진위험도)에 대한 통찰보다는 

화재 및 홍수 등과 같은 타 위험도 간의 기여도 분율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진에 의한 최종 노심손상빈도는 지진재해도분석 결과에 내재한 과도한 불확실

성 때문에 지진취약도 결과의 변동이 노심손상빈도나 지진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진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진여유

도평가법이 제기되었다.  

 

내진여유도평가법 

 

내진여유도평가법에서 사용되는 입력지진은 설계지진을 초과하는 평가기준지진이다. 이 

지진 수준은 국내 부지의 경우 0.3g 로 가정되며, 우리 나라와 같이 부지 고유의 지반

응답스펙트럼이 없을 경우, NUREG/CR-0098 에서 제시하는 표준지반응답스펙트럼을 사

용토록 하고 있다. 현장조사는 EPRI NP-6041 에 제시된 절차를 사용한다. 현장답사를 

통해 선별제거되지 않은 설비는 모두 예외기기로 분류되며, 이들 기기에 대해 상세한 평

가가 요구된다. 단, 설계 기준과 달리, 비탄성 거동을 고려한 평가가 수행되는 바, 이

는 내진설계의 기본 요건인 연성 파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품질보증 관점에서 모든 평가 대상 설비는 적절한 설계 요건에 충실하게 시공되었다고 

가정하므로 최소 내력을 가진 설비의 추출과 그 설비의 지진취약도 값의 도출이 중요하

다. 주요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평가기준지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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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기기 선정 

파손내력 평가 

사고추이 분석  

노심손상빈도 도출 

 

 

4. 내진검증내진검증내진검증내진검증 재평가재평가재평가재평가 절차절차절차절차 

 

지금까지 신규원전의 내진검증 절차와 가동원전의 내진평가 절차를 검토하였다. 이들 방

법론과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에서 요구하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기적 내

진검증 재평가 절차를 제안하였다. 각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절차 1 : 인허가 기반 검토 

 

원전의 내진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진응답해석 단계에 기여하는 인자와 설계단

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인자로 구분된다. 지진응답해석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입력지진동, 감쇠비, 재료 물성치, 모드조합법, 하중조합법 등이다. 반면 설계단계에 

관련된 인자는 개별 설비의 허용응력에 있다. 각 인자들은 최신 기술기준의 인자들과 비

교, 검토되어야 하며, 상이한 인자들에 대해서는 목록화하여 다음 단계에서 안전성에 미

치는 영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절차 2 : 안전에 중요한 기기 선정 

 

인허가기반에서 제시히고 있는 내진검증 대상기기가 평가 대상이 된다. 또한 주기적 내

진검증평가가 실시되는 시점까지 발생된 각종 법적 사항, 규제조치, 사업자 약속사항에 

따라 기기 검증계획에 추가된 기기도 내진검증 대상기기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

대상기기목록은 계통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개별 설비의 위치가 상세히 제시되어야 한다.  

 

절차 3 : 검증된 기기의 물리적 상태 평가 

 

물리적 현상태를 평가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현장조사이며, 이를 위해 소정의 요건

을 갖춘 내진평가팀이 구성된다. 내진평가팀은 2 인의 구조기술자와 계통기술자가 참여

하며 해당 원전의 인허가기반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인의 구조기술자를 참여시키는 이유

는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한 오판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개별 설비의 지진하중경로, 정착부, 동적상호작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비안전관련 기기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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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평가팀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발견한 문제점들을 개별 기기의 답사기록지에 기록한다. 

제 2 기 원전의 상당수가 내진검증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해외에서 별도의 내진

검증보고서를 구매하지 않는 한, 현장조사기록지가 그 설비의 내진검증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현장조사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절차 4 : 내진성능평가 

 

앞 단계에서 도출된 내진현안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므로 소정의 허용기준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발견된 내진현안에 대한 평가 결과, 그 내진성능

이 설정된 허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내진보강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보강 항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자

료의 구매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경년열화에 따른 구조 단면의 감소나 재료 강도의 

저감이 예상되므로 경년열화 평가결과를 반영한 내진성능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절차 5 : 내진보강 

 

내진보강이 필요한 설비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최적의 조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제안된 조치 방안은 구조적으로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보강된 설비는 새로

운 인허가 기반에 부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내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차

적인 악영향을 유발하여서는 않된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 수행되는 내진설계 비용은 비

교적 저렴하지만, 기존 설비에 대한 내진보강은 때때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보강 

전에 반드시 손익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위험도평가와 손익평가로부터 얻어진 통찰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설비의 내진보강 방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

하여 보강된 원전은 새로운 인허가기반을 보유하게 되며 향후 10 년간의 안전성을 보증

하게 된다. 

 

절차 6 : 내진검증 조치기록의 유지 관리 

 

내진검증 대상기기에 대한 현장조사기록지 및 내진성능평가보고서들은 해당 기기의 최초 

내진검증보고서 및 설치 기록과 함께 새로운 내진검증보고서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 이후 이루어진 각종 법적 조치 사항, 사업자 약속사항, 행정조치에 따라 취해진 추

가 내진검증 기록, 그리고 발전소 수명기간 중에 수행된 주기적 감시 및 정비 조치 기록

도 통합 관리되어야 하며, 이들 자료는 발전소 수명만료 시까지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5. 결결결결 론론론론 

 

그림 1 은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 내진현안의 처리방안을 주기적 내진검증 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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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흐름도로 구성한 것이다. 주기적 내진검증 재평가는 새로운 인허가 기반을 확정하

거나 재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내진여유도평가에 앞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고에

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에서 요구하는 내진검증 재평가 절차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자 한다.  

 

인허가기반 조사 

안전에 중요한 기기 선정 

현장조사 

내진성능 평가 

내진보강 

내진검증조치기록 유지관리 

 

평가 결과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되며, 확정된 새 인허가기반에 근거하여 향후 

10년간 계속운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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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분류분류분류 제 1 기제 1 기제 1 기제 1 기 제 2 기제 2 기제 2 기제 2 기 제 3 기제 3 기제 3 기제 3 기 기타기타기타기타

기준 년도기준 년도기준 년도기준 년도 1975년년년년 이전이전이전이전 1975년년년년 - 1989년년년년 1989년년년년 이후이후이후이후 중수로 원전중수로 원전중수로 원전중수로 원전

인허가 기반인허가 기반인허가 기반인허가 기반
Housner형형형형 스펙트럼스펙트럼스펙트럼스펙트럼

IEEE 344-71
SRP 3.7 (R.2) 미적용미적용미적용미적용

Reg. Guide 1.60
IEEE 344-75 이후판이후판이후판이후판

SRP 3.7 (R.2) 미적용미적용미적용미적용

Reg. Guide 1.60
IEEE 344-87

SRP 3.7 (R.2) 적용적용적용적용
캐나다 표준캐나다 표준캐나다 표준캐나다 표준 스펙트럼스펙트럼스펙트럼스펙트럼

대상 원전대상 원전대상 원전대상 원전
고리고리고리고리 1호기호기호기호기
고리고리고리고리 2호기호기호기호기

고리고리고리고리 3,4호기호기호기호기
영광 영광 영광 영광 1,2호기호기호기호기
울진울진울진울진 1,2호기호기호기호기
영광영광영광영광 3,4호기호기호기호기

울진울진울진울진 3,4호기호기호기호기
영광영광영광영광 5,6호기호기호기호기

월성 1호기월성 1호기월성 1호기월성 1호기
월성 월성 월성 월성 2,3,4호기호기호기호기

내진 현안내진 현안내진 현안내진 현안

USI A-46
USI A-40
USI A-17

USI A-40 최신 인허가기반 보유최신 인허가기반 보유최신 인허가기반 보유최신 인허가기반 보유

인허가 갱신 및 계속 운전인허가 갱신 및 계속 운전인허가 갱신 및 계속 운전인허가 갱신 및 계속 운전

개정개정개정개정
안전성분석보고서안전성분석보고서안전성분석보고서안전성분석보고서

기존기존기존기존
내진 인허가기반내진 인허가기반내진 인허가기반내진 인허가기반

최신최신최신최신
내진 인허가기반내진 인허가기반내진 인허가기반내진 인허가기반

주기적주기적주기적주기적
내진검증 재평가내진검증 재평가내진검증 재평가내진검증 재평가

내진여유도평가내진여유도평가내진여유도평가내진여유도평가

표 1   국내원전 분류표 

 

 

 

 

 

 

 

 

 

 

 

 

 

 

 

 

 

 

 

 

 

 

 

 

 

 

 

 

 

 

 

 

 

 

 

그림 1 : 원전 내진안전 확보를 위한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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